
. 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관련 제재규정

• 재직 중 본인이 직접 취급한 업무를

퇴직 후 취급한 경우

•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임직원에게 부정한

청탁·알선을 한 경우

• 재직자가부정한청탁·알선을받은사실을

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

• 취업심사대상자가 본인의 취업을 위한

청탁행위를 한 경우

• 소속기관의장이취업심사대상자를업무와

관련된사기업체등에취업을알선하는경우

• 재산공개대상자가 퇴직 후 1년 동안

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기관의 일정업무를

취급한 경우

• 사기업체등의 장이 취업여부 확인을

위한 자료제출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

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경우

• 취업심사대상자가취업제한여부확인없이

취업이제한되는사기업체등에취업한경우

• 재산공개자였던 퇴직자가 업무내역서를

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

1년이하의징역또는

1천만원 이하의 벌금

해임 또는 징계의결

요청

시정 권고

5천만원 이하의

과태료

2천만원 이하의

과태료

1천만원 이하의

과태료

- (공직자) 공직을 이용한 사적 이익 추구 및 개인이나
기관·단체에 부정한 특혜 부여 금지, 재직 중 취득한
정보의부당한사적이용및타인으로하여금부당하게
사용하게 하는 행위 금지

- (퇴직공직자) 재직 중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

해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

공직윤리제도

달라진“확”



.  퇴직공직자 행위제한제도 도입

※ 소속기관의 장은 신고된 사항에 대해 수사 필요성이 있는 경우 수사
기관에 통보하고 신고된 사항과 수사기관 통보사실을 관할 공직자
윤리위원회에 통보

※ 다만,국가안보상이유나공공의이익을위한목적인경우관할공직자
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업무를 취급할 수 있습니다.

※ 재산공개대상자 : 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, 1급 이상 공무원 등

※ 재정지원, 인·허가, 계약·검사, 감독 등

.  퇴직공직자 업무취급제한 도입 및
취업제한제도 강화


